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위험고지 및 동의수령 사항> 
 

 

 

 

- 본 공모펀드 상장클래스(상장형 수익증권, 이하 동일) 거래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24 년 

11 월 13 일 및 2025 년 4 월 16 일에 혁신금융서비스로 각 지정받은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에 본 서비스 사업자(혁신금융사업자, 이하 동일)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제 20 조에 따라, 

①본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②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상장거래 최초 개시일부터 최소 2 년~최대 5 년 6 개월) 종료시까지 본 서비스가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가 일괄 종료(상장클래스 일괄 상장폐지 후 현금반환)되는 점, ③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되거나 본 서비스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가 종료(해당 상장클래스 상장폐지 후 현금반환)되는 점을 고지합니다. 

 

- 본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클래스를 통해 투자자가 일반 공모펀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거래토록 하는 서비스이므로, 특정 상품(상장클래스)에 대한 최초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 내용을 확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투자설명서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펀드명을 검색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바로가기 ☞ 

 

- 또한 본 서비스 사업자는 금융혁신법 제 27 조에 따라, ①본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고객님(본 

서비스 이용자, 이하 동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및 ②본 서비스 관련 규제 

적용의 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손해배상방안(계획) 보러가기 ☞ 

 

- 아울러 본 서비스 사업자는 금융혁신법 제 2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 조에 따라, ①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님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자등이 본 

서비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및 ②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분쟁처리 관련 절차 및 분쟁처리 책임자·담당자 보러가기 ☞ 

 

- 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에 √ 표시 후 상장클래스 거래를 진행하여 

주십시오(미동의시 상장클래스 거래가 불가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고지 및 안내된 본 서비스 관련 위험 등을 인지하고 

상장클래스 거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5.10.27) 


